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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5. 10. 15.(목) 09:35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최성준 위 원 장

김재홍 부위원장

허원제 상임위원

이기주 상임위원

고삼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음

5. 회의내용

 성원보고

 국민의례

 개회선언

 서면회의 결과 확인

o 제54차 서면회의 결과 의결안건 5건과 보고안건 1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함

 회의공개 여부 결정

o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

진행함

 의결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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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㈜티브로드 및 ㈜씨앤앰 등의 방송법령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

관한 건(2015-55~242~247)

o ㈜티브로드, ㈜티브로드 노원방송, ㈜티브로드 동대문방송 등 티브로드 계열 23개 종합

유선방송사업자와 ㈜씨앤앰, ㈜씨앤앰 강남케이블티브이, ㈜씨앤앰 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

등 씨앤앰 계열 17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▲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거짓으로

고지하거나 이용조건 등 중요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, ▲시청자가 동의하지 않는

가입조치를 하였으며, ▲가입자에게 이용요금을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등 방송법령을

위반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(안)을 전영만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심의한

결과,

- ’12년 9월 방통위 제재이후 개선노력 및 개선효과 등을 추가 검토한 후 시정조치를

논의하기로 하고 의결을 보류함

나. 에스케이텔레콤㈜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손해배상 재정에 관한 건

(2015-55~248)

o 신청인(양○○)이 피신청인(에스케이텔레콤㈜)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재정건을 박

노익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심의한 결과,

- 피신청인은 티가족포인트제도의 중단 가능성을 고지하고, 경영상의 이유로 포인트 제

도를 중단하기 3개월 전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, 피신청

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

다.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(2015-55~249~250)

o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

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(안)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심의한

결과,

- 정보통신망법 제28조(개인정보의 보호조치)제1항제4호를 위반한 ㈜케이알티와

동법 제23조의2(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)제1항제2호를 위반한 ㈜관악농협농산물

백화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64조(자료의 제출 등)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

취급자에 대한 교육실시 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시정조치를

명하고,

- 제76조(과태료)제1항에 따라 ㈜케이알티와 ㈜관악농협농산물백화점에 대해 각

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

 보고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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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「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」 전부개정안에 관한 사항

o ‘14년 8월 기업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유사 중복

인증 제도를 통폐합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현행 PIMS(방통위), PIPL(행자부) 등

부처별로 상이한 인증 명칭과 마크를 “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(PIMS)”로 통일하기

위한 「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」 전부개정안을 박노익

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,

- 행정예고, 규제심사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기로 함

6. 폐 회 (11:53)


